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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

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

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
나.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

함(안 제4조).

다.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기업, 창작자

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라.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, 창업 지원, 이전기업 등의 지원, 기술개발 지

원,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

부터 제12조).

마.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

흥지구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바.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7조).

사. 사무의 일부를 위임,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18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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